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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임용예정자, 

공무원과 동일하게 사후 예우한다

(1)  인사혁신처(처장 김판석)는 직무를 수행하

다가 사망한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 대해 공

무원으로 예우하는 내용의 「공무원임용령」 

개정안을 지난 5월 24일 입법예고 하였다. 

(2)  이번 개정안은 충남 아산소방서에서 실무

수습을 하던 중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

(3.30)한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를 공

무원으로 소급 임용하여 「공무원연금법」 

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

일반직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.

   ※ 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

경우 「공무원연금법」 적용 대상이 되어 

순직 등 인정 가능

   ※  동일한 내용으로 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 

개정(’17.10.17) 

 (1) 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

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

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

체기간(3년, 현행 1년)으로 확대할 예정

이다. 여성이 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

현실을 고려하면,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

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

공동육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.

   ※  (현행) 첫째 자녀는 1년만 인정하며, 둘째 

자녀 이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

아휴직 전체 기간(3년)을 경력으로 인정

 (2) 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, 장

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

의무를 부여하였다.

- 인사혁신처, 「공무원임용령」 개정안 입법예고 -


